
1. 관련: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72호, '23.7.14)
2. 위 관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'숙식비지침 개선방안'과 관련하여 붙임과 
같이 「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*」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.
  * 종전 명칭은 「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」이었으나, 주거관련 
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며,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
기존 숙식비 지침은 폐지됨

3. 각 지방관서는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('23.11.27.) 전까지 권익보호협의회 개최를 통
해 지방관서별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시고, 향후 고용허가 신청·발급, 사
업장변경자 알선 등과 연계하여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
라며, 
  - 아울러, 산업인력공단은 송출국 현지 취업교육, 사업주 대상 컨설팅 등에 동 가이드
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, 업종별 대행기관은 회원사에 동 가이드
라인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1부. 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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